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7] <개정 2013.3.23>

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(제84조관련)

검 사 시 설 진 로 수 연 간 검 사 능 력

1.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(모든 검사기

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)
1개진로마다 4만대이하

2.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(전조등시

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)
1개진로마다 2만5천대이하

 주 :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간검사능력대수를 초과하여 검사능력을 산정할 

수 있다.

     1.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

     2. 별표16제3호의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초과한 때

     3.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이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한 때


